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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지방공무원 월액여비 지급 규정〔 2016.  1.  8 〕훈령 제105호

제1조(목적)  이 규정은 「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」 제2조제3항에 

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
다.

제2조(지급대상)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

원으로 한다.

  1. 읍ㆍ면사무소 소속 직원

  2.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소속 직원

제3조(월 지급한도액) 월액여비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범위에서 지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